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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직도 및 체계도

강원도소방본부 국번(033)

춘천광역
화재조사

원주광역
화재조사

강릉광역
화재조사

속초광역
화재조사

정선광역
화재조사

249-4254 249-4523 249-4274 249-4527 249-4531

춘천소방서 원주소방서 강릉소방서 속초소방서 정선소방서

248-9504 769-1504 610-8502 630-2505 560-6505

철원소방서 홍천소방서 동해소방서 인제소방서 태백소방서

450-2504 439-2504 530-8506 460-9504 550-8505

화천소방서 횡성소방서 삼척소방서 양양소방서 영월소방서

440-7504 340-9505 570-8502 639-7504 371-7504

양구소방서 고성소방서 평창소방서

480-4505 680-7504 339-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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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지원사항 

지원분야 취급기관 지원 내용 신청기한 처리 기한

강원119
행복기금

강원도소방본부
 강원119행복하우스(주택재건축)
 Re-START 119(폐기물처리)
 화재피해주민 심리상담

6월 내
연내
연내

연 내

화재증명
광역화재조사

소방서
 화재증명원 발급
 PL법 관련정보제공

민원인 요구시 즉 시

이재민
구 호

보건복지콜센터
(129)

시·군·구
구호물품 지급
생계·의료·주거·교육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민원인 요구시 즉 시
대한적십자사

사랑의열매

의 료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증 발급 민원인 요구시 즉 시

방화피해자 춘천지방검찰청
생계·장례·의료·간병비
상담·법률·청소·기타 지원

민원인 요구시 즉 시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보수월액의 2～6배)

발생일로부터 
3년

7일

의사상자 
보건복지부

시·군·구
(사회복지과)

의사상자의 보호
(보상금, 의료, 교육, 취업, 장제 등)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60일

국 세 세무서

납기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가산세의 감면
재해손실세액 공제
상속재산재해 손실공제

기한만료 3일전
기한만료 3일전
민원인 요구시

신고기한
신고기한

기한만료일전
10일
즉 시
즉 시
즉 시

지방세
시·군·구

(세무, 세정과)

지방세 감면 민원인 요구시 5일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즉 시

기 타

한국은행
(단순 소손시 모든 은행)

소손화폐 교환 민원인 요구시 즉 시 

경찰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민원인 요구시 즉 시

읍·면·동
사무소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원인 요구시 20일

관 할 
차량등록사무소

차량등록증 재발급 민원인 요구시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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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지원사항 

1. 강원119행복기금(강원도소방본부)

v 강원119행복기금?
 ▸ 2015년 2월부터 강원도 소방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 기반 마련를 위한 기금 [1구좌(1,190원) X 희망구좌수]

  강원119행복하우스

○ 지원사항 : 화재피해 주택 재건축

○ 대 상 : 연1가구(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 장애우,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우선 고려

○ 지원금액 : 강원119행복기금 40,000천원

  Re-START 119

○ 지원사항 : 화재폐기물 처리 및 청소

○ 대 상 :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 장애우,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우선 고려

○ 지원금액 : 강원119행복기금 10,000천원

  화재피해주민 심리상담

○ 지원사항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국립춘천병원 연계)

○ 대 상 : 화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관계인

○ 지원금액 : 강원119행복기금 2,000천원

☎ 문의 : 강원도소방본부 권역별 광역화재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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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복지 지원제도(전국)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5. 화재또는자연재해등으로인하여거주하는주택또는건물에서생활하기곤란한경우

6. 주소득자또는부소득자의휴업, 폐업또는사업장의화재등으로인하여실직적인영업곤란

  지원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월소득 1인기준 137만원, 4인기준 365만원이하)

○ 재    산* : 1억 1,8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이하)

  지원사항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

전

·

현

물

지

원

위기

상황

주급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6만원
(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29만원(1인) 12회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53만원(1인) 6회

부가

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221만원
-중 352만원
-고 432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000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 신청방법

○ 시(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최근 6개월 통장거래내역, 기타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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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적십자사 긴급구호(전국)

  지원대상

- 자연·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자의 가족

- 자연·사회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

-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유실·붕괴·전도 등으로 주거 시설이 상실

됐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로 침수·파손된 자

  지원사항

➊ 긴급구호세트(세대원당 지급)

구 분 구성물품 수 량 비 고

1 인용
- 85,000원 상당

(남·여 구별)

담    요
구호의류

일용품(세트)

2
1
1

폴라폴리스
하복, 동복 구분

세면도구, 내의 등

* 일용품 구성내역
- 수건 2장, 치약 1개, 칫솔 1개, 베개 1개, 반코팅면장갑 1켤레, 내의 2벌, 양말 2켤레,
면도기 2개(남), 생리대 1팩(여), 화장지 1롤, 세면비누 1개, 안대 1개, 귀마개 1쌍

➋ 비상식량세트(가구당 지급)

구 분 구성물품 수 량 비 고

1 가구용

- 30,000원 상당

즉석밥
컵라면

즉석짜장, 카레, 사골곰탕
참치, 장조림 통조림

비타민

12
6

각1
각1
1

레트로트 식품
통조림 캔
비타민 정

➌ 현금성 지원(구호물자 대체)

- 구호물자보다 숙박 및 식사 비용지원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이재민

구 분 기준단가 최대지원기준 지급단위

숙 박 비 45,000원/1박 3박(135,000원) 3인 1실

식    비 20,000원/1일 3일(60,000원) 1인당

➍ 재난심리 회복지원(재난심리상담 활동가 현장 지원)

☎ 문의 : 033)255-9595~8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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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재해 긴급지원사업(사랑의열매/전국)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월소득 1인기준 182만원, 4인기준 487만원 이하)

  지원사항

○ 재난·재해 피해로 인해 필요한 생계지원(화재복구지원비, 교육비,

급식비, 주거비 등)

○ 재난·재해 피해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수리비 등 지원

○ 재난·재해 피해 복구가 요청되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지원

○ 재난·재해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의 심리·정서(PTSD) 프로그램 지원

구 분 재난·재해 긴급지원사업

상세항목 화재피해
재난·재해피해

개인 법인·기관·단체·시설

지원규모
- 전  소 : 300만원 이내
- 반  소 : 150만원 이내
- 부분소 : 100만원 이내

500만원 이내 2,000만원 이내

구비서류
1. 화재증명원
2. 증빙사진

1. 사고현황확인서
(주민자치센터/소방서)

2. 증빙사진

일반 배분사업에 
준하여 동일하게 

처리
 

*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사유의 긴급지원은 1년에 1회 제한

 신청절차

신청 ➪ 사랑의열매 ➪ 사랑의열매 ➪ 청구서류 
제출 ➪ 지원

적격여부 심사 선정 안내

* 필요서류 : 신청기관 접수 공문, 긴급지원산업 신청서, 지원내용별 구비서류

☎ 문의 : 070-4323-172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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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거급여 지원(전국)

 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 지원사항

○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급

임차가구 자가가구

가구

수

지원상한액(월/액)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지원

상한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지원

주기
3년 5년 7년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 신청절차

신청접수
(읍·면·동) ➪ 시·군·구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보장결정 

및 지급� 소득·재산 등 조사 ‚ 주택조사

  신청방법

➊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➋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공인인증서 필요

《 제출서류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 신분증 지참)  ‚ 소득·재산신고서 

ƒ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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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화피해자 지원(춘천지방검찰청/강원도내)
 

  지원대상

○ 살인, 상해, 방화 등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상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있는 가해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자

○ 범죄피해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직계친족․형제자매

  지원조건

○ 가해자로부터 합의 또는 보상이 없는 경우

○ 타기관단체, 손해보험, 타법률 등에서 보상이 없는 경우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범죄피해의 확대에 관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지원내역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경제적

지원

생계비 ◦ 계좌입금(일시불 또는 분할지원)
정부고시

최저생계비

학자금 ◦ 계좌입금 또는 학교로 지급(초·중·고·대 차등) 차등

장례비 ◦ 계좌입금 400만원 이내

의료비 ◦ 치료비, 심리치료비, 치료부대비용(의료보조기구구입 등) 800만원 이내

간병비 ◦ 1일 24간 10만원, 1인 1회 500만원 이내

돌봄비
◦ 13세 미만의 범죄피해아동, 범죄피해를 입은 자의
   13세 미만의 자녀
 - 최장 6개월이내(12개월 연장)

300만원 이내
(최대 900만원)

그밖의

지원

상담 ◦ 전화·면접·출장방문 상담, 전문상담위원 연계 

법률 ◦ 형사절차 및 구조제도 등 안내, 법정동행, 법정모니터링 

청소 ◦ 살인, 방화 등 범죄현장 청소 지원 

기타 ◦ 피해자 직업훈련비, 피해가정 주거환경개선 지원 

  지원절차

접수 ⇨ 상담 ⇨ 지원여부검토 ⇨ 심의·결정 ⇨ 지원금지급

☎ 문의 : 033)241-1295 (춘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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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제감면 - 국세
 

납기연장 (개인+법인)

 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로 인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 제출, 통지를 정해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

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조 제2항
-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이하생략)

  지원사항

○ 납부 기한연장 : 3월(부득이한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재연장 가능)

○ 신고 기한연장 : 9월의 기간까지 가능 

납부고지의 유예 (개인+법인)

  법적근거

○ 국세징수법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 납세자가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지원사항

○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연장 또는 유예 기간 문서 통지)

가산세의 감면

 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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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음

  지원사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재해손실세액 공제

  법적근거

○ 소득세법 제58조(개인), 법인세법 제58조(법인)

   - 사업자(내국법인)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액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

  지원사항

○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

된 소득세(법인세) 공제

○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

  신청기한

    -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소득(법인)세 : 그 신고기한 내

※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법인)세 : 재

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상속재산 재해손실 공제

  법적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재해손실 공제)

   - 상속신고기한(사망 후 6월)내에 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상속재산에 

발생한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다만, 보험금에 의하여 보상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함

  지원사항

○ 재해손실가액에 따른 상속세가액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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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제감면 - 지방세
 

지방세 감면

 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가능 

  지원사항

○ 모든 지방세 감면(감면율 따로 없음)

※ 전소, 반소, 부분소 여부 관계없이 건물 사용 여부에 따라 감면유무 결정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➊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

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➋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ㆍ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면제

➌ 천재지변ㆍ화재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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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재증명원, 제조물책임(PL)법

  화재증명원 발급

○ 법적근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2조

○ 용 도 : 세제감면, 보험처리, 각종 증명서의 재발급, 건축물의  

재·개축 등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시 활용

○ 발급부서 : 권역별 광역화재조사, 소방서 현장대응과, 119안전센터

○ 발급대상 : 화재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관계인 또는 

관계인의 위임장을 제출한 자

○ 처리기한 : 화재증명원 - 즉 시

사후조사 의뢰서 – 3일

  제조물책임(PL)법

○ 법적근거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

○ 결함의 개념

➊ 제조상의 결함 :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

➋ 설계상의 결함 : 설계 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아니한 경우

➌ 표시상의 결함 :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지시 또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➍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 제조업자의 책임기간(소멸시효)

-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

-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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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군별 지원사항 

1. [춘천] 긴급복지 지원제도(춘천시 복지정책과)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세대원

* 1.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2. 공공요금(전기·가스·상하수도·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3. 질병·사고로 의료비,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4. 복지사각지대(중앙, 지자체)발굴 대상자인 경우 등

  지원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20%(월소득 4인기준 585만원 이하)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기준
(원/월)

2,193,000 3,706,000 4,781,000 5,852,000 6,909,000 7,954,000 8,997,000

○ 재    산 : 1억 1,8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700만원 이하

  지원사항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금

전

·

현

물

지

원

위기

가구

생활

안정

지원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6만원(4인)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100만원 이내

간병 ◦ 수술·입원 시 간병비 지원 100만원 이내

난방 ◦ 겨울철 난방비 30만원 이내

주거
수리

◦ 낡은 구옥, 보일러 수리 등
  ※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불가

100만원 이내
(연 1회)

체납
공과금

◦ 관리비, 전기료, 가스료 등 체납된 공과금
  ※ 2년 이내 중복불가

5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통장거래내역,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최근 6개월),
임대차계약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문의 : 033)250-3098 (춘천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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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주, 횡성] 긴급복지 지원제도(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 지원대상

○ 방화 및 실화 범죄 피해자(원주시민 및 횡성군민)

  지원기준

○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 지원사항

구 분 지원내용 비고

구조금 피해자 사망 시

상해구조금 피해자 장애 발생시

긴급구호 센터 상근직원 또는 상담위원이 현장에서 상담 후 조치

신변보호
보복범죄대비 위치추적장치 지급 절차 안내, 법정 동행·모니터링 
및 수사기관 동행, 임시주거시설 알선 등

주거지원 주거이전비, 임대주택 제공, 임대보증금, 주거환경 개선

치료비 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 등

심리치료비
심리적 충격을 받은 피해작 임상심리상담, 심리상담, 미술치료 등 
전문가 치료비

간병비 등
- 간병비 :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간병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간병하기 어려운 경우
- 기타 부대 비용 :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등

생계비
피해로 인하여 부양할 가족이 없거나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장례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학자금지원 피해로 인하여 학업이 어려운 경우

취업비지원 피해로 인하여 실직 후 취업이 어려운 경우

법률지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 법정 모니터링, 법정동행, 법
률지원 위원 등 상담, 소송제기 등이 있을 경우 법률구조공단지원 
의뢰 등

기타
기타 피해자 상담 후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기초 생활 수급자 책
정, 시설입소 등)

  신청방법

검찰·경찰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신청 접수 및 지원요건 심의 범죄피해 요건 확인  사업별 지원비 지원

☎ 문의 : 033)744-1295 (원주횡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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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백, 삼척, 영월, 정선] 위기가정 도움사업(강원랜드 복지재단)

 지원대상

○ 폐광지역 4개 시군* 중위소득 120%이내 가구중 재난재해, 주거위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 폐광지역 4개시군 :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 지원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 지원사항

○ 최대 500만원(재난재해 1,000만원) 이내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단, 가구당 연 1회 제한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접수

  그 외 지원사항

  ○ 주거환경개선

- 지원대상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수리가 필요한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수리(단열, 난방, 위생설비 등) 및 그린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 지원기준 : 중위소득 120%이내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

- 선정심사 : 서류심사, 현장조사, 선정심사를 통한 선정

- 추진일정 : 접수(2, 6월), 선정심사(3, 7월), 시공(5~11월)

- 관련문의 : 033-590-5904 김대환

☎ 문의 : 033)590-5914 (강원랜드 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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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척] 저소득주민 행복돌봄 사업(삼척시 복지정책과)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

1.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독거노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저소득 장애인
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

  지원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00%(월소득 4인기준 5,757만원 이하)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기준
(원/월)

1,828,000 3,088,000 3,984,000 4,876,000 5,757,000 6,629,000 7,497,000

○ 재    산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700만원 이하

  지원사항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긴급
지원비

생계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 1인가구 : 300천원
◦ 2인이상 가구 : 500천원

2년내 1회

의료비
각종 검사, 치료 등 
본인부담 진료비 ◦ 300만원 이내 2년내 1회

간병비 5일이상 입원 시 간병비

교육비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고등학생 중 
납입고지 금액

◦ 30만원 이내

수학여행비
초‧중‧고 재학생의
수학여행비

◦ 초등(10만원), 중등(20만원)
 고등(30만원)

공공
요금

공공요금
3개월이상 체납자로 
단전‧단가스‧단수 시

◦ 30만원 이내 체납고지 금액 2년내 1회

월동
난방비

난방비
동절기(12월~2월)내
주택 난방비

◦ 30만원 이내 2년내 1회

  신청방법(예산소진 시 까지)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033-570-3346 (삼척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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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척] 틈새복지 지원사업(삼척시 복지정책과)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

- 재   원 : 행복삼척 나누미* 모금액

* 행복삼척나누미모금 운동 :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삼척 실현을 위한 시민 서로 돕기 운동

  지원기준

○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서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00%(월소득 4인기준 5,757만원 이하)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기준
(원/월)

1,828,000 3,088,000 3,984,000 4,876,000 5,757,000 6,629,000 7,497,000

  지원사항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계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 1인가구 : 40만원
◦ 4인이상 가구 : 100만원

1년내 1회

의료비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본인부담 진료비

◦ 100만원 이내

응급환자 이송비 응급차량 이용금액

재난가구지원 복구비

난방비지원 난방연료 및 
전기가스요금지원

집수리지원 집수리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033-570-3346 (삼척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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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횡성] 외로움정책 희망복지 사업(횡성군 행복나눔복지과)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사망, 행불, 질병, 실직, 부상, 폭력, 화재, 재해, 휴페업, 노숙, 자살위험군 등

  지원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 101백만원 이하, 금융 : 500만원 이하

  지원사항

○ 생계비(45만원~), 의료비(300만원), 해산(70만원), 장제(80만원), 연료비(9.8만원),

전기(50만원), 교육비(초중고 최장2회), 주거지원(18만원~), 시설이용지원(53만원~)

○ 지원기간 : 3개월 + 추가 3개월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인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 그 외 지원기관

구 분 지원기준 지원내용 비 고

우체국
사각지대

중위소득
80%

생계비(중위소득 65%이하)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200만원 이하

행복봉사
공동체성금

중위소득
95%

주거비(100만원), 의료비(300만원), 집수리(500만원)
간병비(100만원), 건보료(100만원), 공공(50만원)

3개월
(추가3월)

횡성사랑
십시일반

차상위계층 월 10만원

생활안정
지원

조건 無
난방, 건보료, 공공요금, 관리비, 간병비, 기타 
50만원

1회

긴급
집수리사업

중위소득
85%

재료비(100만원), 업체선정(300만원)
최대

500만원

☎ 문의 : 033) 340-2131 (횡성군 행복나눔복지과 외로움정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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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철원] 희망기반 구축사업(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8. 철원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20%(월소득1인기준219만원, 4인기준585만원이하)

○ 재    산 : 1억 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 지원사항

  신청방법

○ 철원군 희망복지지원단, 읍ㆍ면사무소, 철원군 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사회복지 기관ㆍ단체와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

  

지원요청·신고
(읍·면,군,

사회복지단체ㆍ기관)
  

현장확인·선지원
(군 희망복지)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민간프로그램 연계)

☎ 문의 : 033)450-4086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

전

·

현

물

지

원

위기

가구

생활

안정

지원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01만원
(4인기준)

3회

의료
◦ 수술 및 입원비(간병비 포함)
◦ 수술 후 요양·재활병원 이송 시 치료비 지원 가능
◦ 치과치료비(틀니) 지원 가능

15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회

주거
◦ 임시로 거처 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
◦ 거소 확보 곤란 시 예외적으로 주거에 소요  
   되는 비용을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18만원
(1~2인)

3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본인부담금(식비포함)

50만원 
이내(1인)

2회

주거환경
개선지원

◦ 철원군 사회복지협의회 저소득층 집수리 보조  
   사업을 통해 지원 200만원 이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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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철원] 두루웰 천사지원사업(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 지원대상

○ 복지사각지대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철원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단, 행복e음 6개월 이내 공적자료(소득재산정보자료)가 있는 대상자에 한함

  지원기준

○ 중위소득 140%이내 위기가구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원/월)

2,558,963 4,323,311 5,577,530 6,826,806 8,060,322 9,280,044

○ 재산기준 : 2억 이하

* 재산산정 기준 : 일반대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 – 부채

○ 금    융 : 1,000만원 이하(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 지원사항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
전
·

현
물
지
원

위기

가구

생활

안정

지원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0만원
(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최대 300만원 
이내

1회

 신청방법

후원대상
신청   

접수내용 조회
및 검토   

공동모금회 의뢰
(군→공동모금회)   

배분심사
지원결정 및 지급

(공동모금회)

☎ 문의 : 033)450-4808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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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천] 긴급복지 지원제도(화천군 주민복지과)

 지원대상

○ 화재유형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화재가구

* 단,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 화재 및 자가 방화에 의한 화재는 제외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80% 이내(재산기준 : 없음)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인정액(원/월)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 지원사항

화재정도 전 소 반 소 부분소

지원금액 100만원 70만원 50만원

  신청방법

○ 신청인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그 외 지원사항

  ○ 화천군 긴급재난 솔루션 사업(화천군 사회복지협의회, 442-1992)

관련기관 지원구분 지원내용 비고

사회복지협의회 현물
이동주택, 식자재(푸드뱅크)
좋은이웃들(50만원 이내)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금
화재지원금

(100만원 이내)

화천군 새마을회 현물 김치, 반찬 등

자원봉사센터 현물, 집수리 집수리, 보일러설치, 주거환경 정리

화천경제인연합회 현금, 자재 화재지원 물품 등

한국전력공사 화천지사 현물, 봉사 임시주택 및 복구주택 전기연결

화천경찰서 안전관리 탄력순찰(심리안정)

화천군보건의료원 건강 방문간호

읍면사무소 현물, 집수리
사례관리사업(50만원 이내)

집수리(저소득/ 300만원 이내)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 봉사 주거환경정리, 음식제공 등

☎ 문의 : 033)440-2321 (화천군 주민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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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양구] 긴급복지 지원제도(양구군 교육생활지원과)

 지원대상

○ 정부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 1. 유기·방임·학대받는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정신지체·질환자
2. 질병치료 또는 수술이 필요하나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자
3. 주택화재로 인해 주거가 없어지거나, 단전·단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4. 창고, 하우스, 움막, 공원, 교각 부근, 여관 등에 상당기간 거주하는 자
5.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생계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나 실제 부양
의무자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

6. 기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 지원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

○ 재    산 : 1억 1만원 이하

○ 금융재산 : 800만원 이하

  지원사항

구 분 지원내용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생계
1인(441,900원), 2인(752,600원), 3인(973,800원)
4인(1,194,900원), 5인(1,415,900원), 6인(1,636,900원)

3개월간 지원

의료 300만원의 범위 내 의료기관 통해 지원 1회

주거환경
개선비용

100만원 이내 동절기 수도 및 보일러 동파 등 긴급을 요하는 
수리비 지원

1회

주택복구비
◦반소, 반파일 경우 : 150만원 이내
◦전소, 전파일 경우 : 300만원 이내

1회

특별구호비 화재,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시(고의,과실 제외) 300만원 지원 1회

간병비
200만원이내지원(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1회

난방비 가구당 30만원 이내 1회

☎ 문의 : 033)480-2376 (양구군 교육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

1,024,204 1,743,916 2,256,020 2,768,122 3,280,224 3,7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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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양양] 희망나눔운동 지원제도(양양군 복지과)

 지원대상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사항

○ 화재복구비 1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군청 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

 기타사항

○ 재원 : 양양군 전용 후원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

☎ 문의 : 033)670-2293 (양양군 복지과 희망복지부서)


